
[별지 제15호의2서식]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위   임   장

위임을 받은 자 한글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발급통수

사용용도 위임사유 관계

   본인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   (생년월일 :                  )
 주  소: 

법
정
대
리
인
동
의

   (성명:        )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발급통수

년        월        일
 법정대리인 :                       (생년월일 :                  )
 관계:

 주소: 인감

※ 유의사항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작성연월일을 기재하며,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입니다.
2. 2부 이상의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통수란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3.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자를 위임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으며, 피위임자(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등록증을 제외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5.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예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 내지 제240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설 수급자의 친부모인 법정대리인이 부재인 경우에는 법원의 선임에 따라 결정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입니다.

7. 대리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인의 인장을 날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